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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영등포  공유재산 및 물  리 조례 
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3. 12. 5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행정위 회

1. 심 사 경 과 

 가. 제출일자 : 2013년  11   14일

 나. 제 출 자 : 등포 청장

 다. 회 일자 : 2013년 11  19일 회

 라. 상정일자 : 제179회 등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위 회(2013. 11. 26) 상정 의결

2. 제안 의  ( 제안 자 : 재정 장 정  )

 

 가. 제안이유

   ○ 민의 경제적 담 경감과 유재산과의 형평 을 위해 「공유재산  물 리  시  

      행령」이 개정·시행됨에 라 이를 적극 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리를 위해 리   

       조례를 일  개정하고자 함.

 나. 주 골자   

   ○ 유재산의 매각  할납  이자율과 료, 환차  할납   

      이자율을 연 3퍼 트로 인하하여 유재산과의 형평  문제를 

      해 하고 주민의 경제적 담을 화  

   ○ 상  할납  이자율과 과 납  환가산  이자율을 각 연 3퍼 트로 신   

   ○ 사립학   학  형태 평생 육 시 의 유재산 율을 1,000 의 25 이상으로  

      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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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○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 를 추가

   ○ 폐 나 경 시 공유재산심의회 의 생략 가능 상을 행정재산에  유재산  

      으로 수정하여 일 재산을 포함

3. 전문위  검 보고의  (전문위     )

   ○ 이 일 개정 조례안은 유재산과의 형평 을 해 하고 주민 담을 화시키  위하여   

      유재산의 사 료· 료, 상 , 환차 , 매각 의 할납   과 납 환 이  

      자율을 인하하고, 사립학  료의 율 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위에 종   

      로 점유·사 하고 있는 재산을 추가하는 규정을 신 하는 등 재산 리의 효율 을   

      제고하고 현행 제 의 상 나타난 일  미비점을 개 ·보 하려는 것임.

   ○ 주 내 을 살펴보

     - 안 제17조2, 제33조제2항  제3항에 유재산의 사 료· 료, 환차 의 할납   

        이자율을 연 6퍼 트에  연 3퍼 트로 인하하고, 안 제35조에 매각  할납  이자  

        율을 연 4퍼 트에  연 3퍼 트로 인하하고, 안 제91조제1항, 제91조의2에 상    

        할납   과 납 환 이자율을 연 3퍼 트로 하는 규정을 신 하 고,

     - 안 제27조에 사립학   학  형태 평생 육 시 의 유재산 율을 현행 1천  

        의 50에 「 유재산  시행령」 「 특 시 공유재산  물 리 조례」의   

        율인 1천 의 25이상으로 인하하는 규정을 신 하 고, 

     - 안 제38조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 로 종 로 점유·사 하고 있는 재산  

        을 그 점유·사 자에게 매각하는 경 를 추가 신 하 음.

   ○ 본 개정 조례안은 「공유재산  물 리  시행령」개정( 령령 제24631호, ’13.6.21  

      일 개정, ’13,12,22 시행)사항을 하여 유재산의 할납  이자율 등을 인하하고,  

      사립학 의 료 율을 유재산 적 에 맞추 ,  제94조의 2에 라 안전행정  

      장 이 정한「 자치단체 공유재산  」에 라 자치단체에  수의계약  

      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위에 종  로 점유·사 하고 있는 경 를 포함하는 등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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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유재산의 리 규정을 상위 령  유재산 리 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,  

   ○ 개정에 른 다 간의 수입 감 가 상되나. 최근의 어려  경제상황 에  주민  

      들의 담을 화하고, 점유 사 으로 활 이 곤란한 재산의 매각을 한 수입    

       재산 리의 효율 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  본 개정조례안은 의미가 있다고 사료되  

      , 검 결과 체계나 자 에는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 .

4. 심사결과 : 안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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